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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공유재산 실태와 리제도

-국․공유지를 심으로-

남  창  우

강원발 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최근 지방화시 가 진 됨에 따라 국

ㆍ공유재산에 한 심과 연구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특히 국ㆍ

공유지를 심으로 한 잡종재산의 리

와 이용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잡

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과는 

달리 그 목 이 “경제  가치에 의거하

여 수익목 으로 사용함으로서 간

으로 행정목  수행에 기여”하는 데 있

으므로 행정에 경 마인드를 극 도입

하는 추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

유토지의 최유효이용(highest and 

reasonable, probable best use)에 

한 연구는 큰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제도 ㆍ 리  측면에

서  잡종재산 리의 여러 문제 을 지

함과 동시에 이의 해결을 한 여러 가

지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

당수의 연구들은 아직 추상 인 수 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공유재산을 극 으로 리ㆍ보

존하고 효율의 극 화를 꾀하는 일은 주

민들에게 복지를 최 화시킬 수 있는 요

인이 될 것이며, 정보화ㆍ국제화ㆍ지방

화라는 시  흐름에도 매우 부합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하에서 우리가 향후 지향

해야 할 국ㆍ공유재산 특히 그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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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국ㆍ공유지에 한 효율  

리  이용방안의 시사 을 제시하기 

해 외국의 실태  리제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의 국․공유지 실태와 

리제도

  

  1. 일  본

  1)  정책 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유

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그리고 지방

공공단체의 재산인 공유지에 해서는 

｢자치법｣에 의해 구분ㆍ 리되고 있다. 

제2차 세계  이후 일본은 경제의 부

흥과 재정수입의 확 를 해 구 군용재

산  물납재산으로 귀속된 국유지의 처

분을 진하는 정책을 시행하 다. 한 

국유지를 공공사업용지, 교육시설, 기간

산업시설 등을 해 극 활용하 는 바 

1950년  후반 이를 도모하기 해 일

반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 다. 

  고도경제 성장기인 1960년  말에서 

1970년  에는 지가 등과 공공용지

의 취득난으로 도시재개발과 같은 공용 

혹은 공공용도의 목 외에는 국공유지

를 민간에 불하하는 하는 것을 원칙 으

로 하고 공공용도로서의 한 활용

책을 강구하도록 하 다. 이에 국유재

산 앙심의회는 ｢도시  도시주변에서

의 국유지의 유효이용에 하여｣라는 

제목의 국유지 리처분의 기본방침을 

결정하 는데, 이것이 일본 국공유지 

리정책의 골간이라 하겠다. 즉 공공용지 

취득난을 덜기 해 국유지의 민간불하

를 억제하는 동시에 가  도시재개발

에 기여하도록 활용하고 비효율 인 이

용을 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재산을 재검

토하여 용, 청사의 집약․입체화를 도

모토록 하 다. 한편 1972년에는 도시지

역에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의 악화를 방지하기 해 ｢공유지 확

추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선

매가 가능토록 하 고 지방공공단체를 

신하여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

유지 확 를 추진하 다.

  1970년  후반에는 유류 동  이에 

따른 융긴축 기조가 유지되어 국유지

의 처분은 공용과 공공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기 으로는 국유지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한편 수

도권 소재 주일미군에 한 제공재산이 

반환됨에 따라 이를 장기 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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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국공유지 면 의 변화
(단  : 만㎢)

연도
행정재산 보통재산 계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1970 8.84 0.51 0.20 1.40 9.04 1.91

1975 8.85 0.55 0.15 1.42 9.00 1.97

1980 8.85 0.61 0.13 1.43 8.97 2.04

1985 8.84 0.63 0.12 1.43 8.96 2.06

1990 8.84 0.68 0.11 1.44 8.95 2.12

1993 8.83 0.73 0.11 1.45 8.94 2.18

자료 : 김 표ㆍ권태형, 1995, 국토계획,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재인용.

는 계획이 추진되었고 부분이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용도에 할당되었고 

유보지도 1/4에 달하여 장래의 토지이용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 다. 

  1980년  에는 반 인 재정악화

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고 내수확

를 해 공용, 공공용도에의 우선충당

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유지의 매각을 

도모하 다. 이어 일본의 경제가 활황을 

걷기 시작한 80년  반에 들어서는 동

경 도시부를 심으로 지가가 등하

고 이에 처하기 해 국유지의 유효활

용을 진하게 되었다. 80년  후반에 

들어서는 지가 등에 응하기 해 국

토이용계획에 ｢감시구역제도｣를 도입, 

시행하 으며 1986년 6월에는 국유지의 

신탁개발 등이 도입되었고, 지가 등지

역에서는 매각을 유보하도록 하 다.

  2 )  국공유지 황

  일본의 국공유지 총면 은 111,700㎢

(도로면  제외)로 국토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유지 면

은 1993년 재 89,400㎢로 국토의 

27.7%에 이르며 공유지 면 은 22,300

㎢로 국토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 인 내역을 보면 국유지 가운데 

98.7%에 달하는 88,310㎢는 행정재산

(우리나라의 보존재산에 해당)으로 부

분이 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통재산(우리나라의 잡종재산에 해당)

은 <표 1>에서 보듯이 1965년에 3,820

㎢에서 1993년에 1,120㎢로 크게 감소

하 고, 보통재산의 부분은 장성 소

의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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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가운데 국유지면 은 1970년

에서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보통재산의 경우 

2,000㎢에서 1,100㎢로 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유지 면 은 행정, 

보통재산에서 조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국유

지에 해서는 행정목 을 제외하고는 

취득보다는 처분을 확 하는 반면, 공유

지에 해서는 비축과 활용을 지속 으

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일본의 국유재산 사무는 장성에서 

담당하며 업무는 총 , 리, 처분으로 

구분된다. 총 사무는 산재된 국유재산

을 하나로 묶어 재정  입장에서 리, 

처분의 종합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

한다. 

  행정재산의 경우 리기 은 각각의 

省, 廳의 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를 들어 공용재산 가운데 문화재는 문화

부장 (文化大臣), 도로는 건설부장

(建設大臣) 등이 하게 되어 있다. 반면 

보통재산은 리  처분을 모두 장성 

산하의 이재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통재산이 수익재산으로서 국가

재정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할하는 장성장 이 

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밖에 국

유재산 리를 한 자문기 으로 앙

과 지방의 국유재산심의회를 두고, 특히 

국유지를 신탁할 경우 는 인 지와 경

계를 확정할 경우는 반드시 이곳에서 심

의를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유지를 취득함에서 있어 원칙은 어

느 나라나 유사하다. 즉 공공용지가 필

요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의, 계약방식

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취득한다. 하지만 

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수용권을 내세

워 강제취득하고 있다. 이와 련 1972

년 공유지 확 추진에 한 법률을 제정

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선매규정

을 도입하 으나 제한 으로 운 하고 

있다. 국공유지 이용에 있어서는 공기업, 

지방정부 등의 경우 목 에 따라 무상으

로 할 수 있으나 유상임 가 원칙이다. 

한편 국공유지 처분에 있어서는 보통재

산 가운데 장래에 이용가능성이 거의 없

다고 단되면 조속히 처분한다. 지

의 원칙은 일시불이나 5년이내의 분납

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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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  국

  1)  정책 개

  미국은 이미 서부개척 기부터 주민

들의 안정 인 정착과 방 한 국토 리

로 인한 재정부담에서 벗어나기 해 정

부소유의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사유화

시키는 정책을 일 이 취해 왔다. 즉 

1781년부터 1990년까지 약 200여년간 

국의 50%에 가까운 462만㎢의 공유

지를 처분하 는데 이  28.8%를 주 정

부에 공립교육기 , 철도, 운하, 하천, 기

타의 용도로 무상이  하 다(이태일, 

1994: 41-44).

  1800년  후반 국립공원제도의 창설

과 Yellowstone Park의 국립공원 지정 

등 토지이용의 공 심은 1970년  국

가환경정책법으로까지 이어져 연방정부

와 주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고, 자연환

경  야생동물 보호, 연안역 리 등을 

한 상당 규모의 국유지를 보유하게 되

었다. 특히 1976년 제정된 ｢연방토지정

책 리법｣에서는 공공목 을 한 연방

정부의 토지소유를 주요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Foss, 1987).

  1980년  들어서 경제 반의 민 화 

추세와 보수주의 운동이 부활하면서 국

유지의 사유화도 재추진되었다. 따라서 

이건 정부는 국유재산조사 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지 매각을 추진하 으나 

환경론자, 기존 국유지 이용자의 반 에 

부딪쳐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는 못했으

나, 공공의 비축토지는 선매제도와 공용

수용방식을 통해서 확보하지만, 이를 개

발한 후에는 매각이나 분양을 통해서 재

사유화 하도록 의무화 하 다.

  2 )  국공유지 황

  미국의 국공유지 총면 은 400만㎢

로 국토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1975년 

환율을 기 으로 2,430억달러에 이르며 

국토의  가치의 18.9%이다. 이 

가운데 연방정부소유가 1989년 재 

268만㎢로 국토의 29.2%에 이르며 

주정부 등의 귀속분은 132만㎢로 국

토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산악, 사막, 해변 등

을 주로 소유․ 리하고 있으며, 주정부

와 지방정부의 공유지는 임지, 공원, 야

생보호지구, 도로, 청사부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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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미국의 국공유지 리의 경우 연방정

부 소유의 토지 가운데 특별한 행정목

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내무부 

산하의 토지 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에서 리한다. 재 109

만 2천여㎢에 달하는 연방토지를 리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서부지

역과 알래스카주 지역에 소재하며 그 밖

의 지역에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다.

  주로 환경보 을 해 토지를 극

으로 취득  비축하고 있는데 이밖에도 

야생동식물, 물자원, 휴양지 등의 리

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 토지를 민간이나 주정부, 지

방정부, 타연방기  등에 매각할 수 있

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 는 비 리법

인에 해 임 해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목 은 공익우선이다. 한 연방

토지에 한 조사  정보 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으로 로리다주의 경우 다음

과 같은 국공유지 비축정책을 활용한다. 

첫째, 환경보 지역 토지취득 로그램

으로 1972년 2억4천만불어치의 채권을 

발행, 기 을 조성하여 1,590㎢의 환경

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 는데 79년

에 이 기 이 고갈되어 새로운 로그램인 

CARL(Conservation and Recreation 

Land Program)을 만들었다. 둘째, ｢주

정부 토지취득 리기 ｣이라 하여 주립

공원의 토지취득을 한 재원확보를 목

표로 하 다. 63년 시작된 이 기 은 84

년까지 567㎢의 주립공원 토지를 취득

ㆍ비축하 다. 셋째, 수자원 리기 으

로 목 은 수자원보호로써 84년까지 

364㎢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3.   국

  

  1)  정책 개

  일 이 산업화․도시화를 겪은 국

은 Uthwatt 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근

거로 1947년 도시․농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거하

여 토지의 재 이용권과 장래의 개발권

을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용권

만을 부여하고 개발권은 국가에 귀속시

키는 실질 인 토지이용의 국유화 조치

(개발이익의 100%를 환수)를 단행하

다(조주 , 1995: 3-4). 

  토지공유화의 개념은 1967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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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의 주체별 토지소유 황

소유주체
국공유지 사유지

앙정부 지방정부 계 법인 개인 계

비율(%) 4.4 11.0 15.4 19.1 65.5 84.6

자료 : 국 앙통계국. 한국토지개발공사 조사국, 「외국의 토지제도 : 일본․ 랑스․ 국․미국」

(조사 91-1), 1991에서 재인용.

된 토지 원회법에 의해서 개발토지의 

공용화가 추진되었고 이 원회에 강제

개발권을 부여하여 개발 상 토지를 취

득․개발후 임 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개발부담 , 토지처분액, 국고융자를 

동원하여 토지은행인 토지취득 리기

을 립하여 토지의 리  신규취득에 

충당하도록 하 다. 이 기 은 76년의 

지역공동체토지법(Community Land 

Act)  지역공동체토지계획(Commu-

nity Land Scheme)에 의해 주택, 지가

문제의 해결을 해 공공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공유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80년   보수당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

다(유해웅, 1994). 이 제도를 통해 신도

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계획 원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공 주체는 토지를 

취득하여 99년간 임 할 수 있었다(한국

토지개발공사, 1991: 175-194).

  그러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선 80년

는 정부의 재정 기 타개와 도심지의 활

성화를 해 국․공유지 정책은 도심부

의 토지활용에 이 맞추어 졌으며 이

를 한 지방정부계획  토지법에 의한 

미활용 국공유지의 토지등록제도가 도

입․시행되었다.

  일반 으로 국의 국공유지 리정

책은 노동당의 토지비축정책과 보수당

의 철회정책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었으

나, 그 주된 원칙은 꼭 필요한 한도내에

서 국공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2 )  국공유지 황

  국의 국공유지 총면 은 <표 2>와 

같이 1985년 재 도로, 하천 등을 제외

하고 국토의 15.4%이고 그  국유지 

면 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

유지는 임야와 수자원지구로 된 것이 보

통이다.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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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를 구분함에 있어 국은 일

본(행정재산과 보통재산)과는 달리 앙

정부 자산, 주정부  지방정부자산, 그

리고 공기업 자산으로 구분하여 리한

다. 일반행정용 토지는 각 해당부처에서 

직  장하나, 그밖의 앙정부 재산

(국가소유의 토지, 건물)은 환경부 산하

의 국유재산청(Property Service Agency 

: PSA)에서 리한다.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PSA에서 

토지를 민간, 공기업, 지방정부  다른 

앙정부기 에 임 해 다(정희남, 

1995: 57-59). 임 기간은 2～3년의 단

기임 에서부터 장기 999년까지 용된

다. 한 임 토지에 한 는 특별

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되어 

있다. 탁 리는 국방목 인 경우에 한

하며, 무상양도는 거의 없고, 개발과 환

경문제에 을 두어 리하고, 리는 

재산법의 일반규정에 의한다. 

  국에서 국유지 처분과 련되어 주

목받는 제도로는 ｢지방행정계획  토

지법｣에 기 한 공유지에 한 토지등

록제도이다. 이는 이용도가 낮은 토지의 

목록을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알려서 매각을 진하는 제도로 1981년 

이후 6만ha의 미활용 공유지를 등록, 매

각, 이용토록 하 다. 재개발지구로 유명

한 런던 근교의 Dockland 지구에서도 

160ha가 ｢Dockland공사｣에 양도되었다. 

     

  4. 랑스

  1)  정책 개

  랑스는  토지사유권을 인정

하나 도시계획법제와 토지법제의 정비

를 통해 토지 선매제도와 수용제도를 폭

넓게 활용하는 국가이다. 특히 랑스에

서는 일 부터 수용권자의 의사에 의하

여 강제 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수

용제도가 발달하 고, 이에 따른 특정한 

공 기 을 설립하여 토지를 비축하는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랑스는 수용권의 발동이 가장 빈번하

게 이루어지는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허재 , 1993: 40-41).

  표  기 으로는 리지방권토지기

구(AFTRP: 1962년 설립), 세스지방토

지공사(EPBS: 1967년 설립), 로 스도

시권토지공사(EPML: 1973년 설립) 등

이 있다(김 표ㆍ권태형, 1995: 83-84). 

주요기능은 토지의 선행취득  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은 보통 의

매수에 의하거나 선매권을 활용한다. 

  이러한 수용권의 제도  기반은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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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우선시가화구역(ZUP)이 지정되면서 

마련되었고, 아울러 이와 같은 개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해 수용보상 기

의 제정과 장기정비구역(ZAD)을 창

설하 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의정비

지구(ZAC) 지정시 10년이 넘어도 반환

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 공공보유토

지의 장기  운용을 가능하게 하 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발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정비비, 보상비 등 공공부담이 

가 되었으며 이를 충당하기 한 국가

보조 도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1967년 토지이용방향설정법이 

제정되었으며 역  정비계획(SDAU)

과 토지 용계획(POS)으로 불리는 개

별  토지이용계획으로 체계화되었으며,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해 사업의 일반

 기 으로서 의정비구역(ZAC)과 

시가지 토지조합(AFU)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에는 ZAC가 일반 인 

도시개발수법으로 리 활용되도록 법

이 개정되기도 하 다. 

  1980년 에서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당 정권하에서는 도시계획 권한과 

토지 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임하

으나 요 사항에 해서는 국가가 통

제하도록 하 고, 특히 POS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원칙 으로 

지한 획기 인 정책 환이 있었다.

  2 )  국공유지 황

  국공유지 총면 은 25,200㎢(도로, 

하천 등 제외)로 국토의 4.5%에 불과

하며 이 가운데 임야는 18,000㎢로 

71.4%를 차지하고 있다(이원 , 1992: 

174-176). 그러나 리시의 경우 총 면

 105.4㎢의 약 60%인 63.9㎢가 국공

유지이다. 

  각 주체별 토지소유 황을 보면 지방

정부 소유가 국토의 13%, 지방정부 

이외의 공공단체 소유가 19%에 이르러 

국가소유의 비율이 작은 것과 달리 공

소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랑스의 정부재산은 산부의 국유

재산 리국에서 총 하며, 개별재산은 

소 부처에 리를 임하지만 취득은 

국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리업무는 지방공공단체로 차 이양

하고 있으나 산림은 앙정부가 담당하

고 있다. 공공재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ZAD(장기정비구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선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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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발  농 건설회사에서 보유한다. 

취득자 은 재정자 과 토지개발  도

시계획기 (FNAFU)에 의한 특별지원

자 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랑스는 선매제도가 발달한 나

라로서 토지개발법에서는 이러한 선매

권제도를 도시선매권 차로 통합하여 

토지선매의 효율화를 도모하 다. 도시

선매권은 법률상 토지 용계획에 의한 

도시구역과 도시화 상구역  개발

상지에 용하도록 하 다. 최근들어 그 

역할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수십년간 

공 토지를 비축하고 투기를 완화시키

는데 요한 기능을 담당하 다. 도시선

매권은 국가․상  지자체  기타 이

들로부터 수권을 받은 공공기 과 제3섹

터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를 들어 해안역 등 자연보호지역에 

한 토지취득을 확 하기 해 토지개

발세에 일정비율로 특별세를 부과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ZAD의 선매제도는 

구역지정후 14년동안 자치단체 등 공공

기 에 선매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선매권은 1980년 에 도입한 것으

로 토지 용계획(POS)이 일단 수립되

면 모든 기 자치단체는 도시지역과 개

발 정지역에 해 선매권을 갖게 된다. 

  5. 독  일

 

  1)  정책 개

  독일의 토지소유권에 한 상  권

리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1919년에 제정

된 ｢바아마르 헌법｣이다. 즉 “토지소유

권이  무제한의 것이 아니며 나아가 

공공복리에 합해야 한다”는 그 기본정

신이 계승되어 70년  이후에 등장한 독

일 건설법 에 반 되었다. 한 륙법

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선매권의 제도

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

리사업이 일 이 발달하여 이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

우가 많았다. 60년 이후에는 각 주  시

읍면에 감정평가 원회(Gutachterauss- 

chub)를 설치하여 지가자료를 제공하고 

기 지가를 고시하는 등 지가조 에 각

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공익목 을 해 국가가 취득한 

토지라도 개발후에는 재양도 내지 사유

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를 

들어 신도시 개발시에는 취득․개발후 

일반에 분양하며, 재개발의 경우는 시설

용지만 취득하고 사유지는 환지하는 토

지구획정리 기법을 주로 하 기 때문

에 취득과정에서의 항이 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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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의 면 별 토지소유 황(1973)

소유주체 계
국공유지 사유지

공 주체 종교단체 공법단체 계 개인 법인 계

면 (천ha) 24,855 6,742 982 273 7,998 16,085 776 16,861

비율(%) 100.0 27.1 3.9 1.1 32.2 64.7 3.1 67.8

자료 : 한국감정원 지가정책연구센터, 외국의 토지 계 정보, 1992, p.41에서 재인용

로 생각되며, 통일이후 1991년의 재산법

에서 몰수재산의 반환원칙을 천명하고 

국 기업의 민 화를 도모한 것은 이러

한 보편 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 )  국공유지 황

  독일의 국공유지 면 은 <표 3>과 

같다. 독일의 토지소유제도는 토지이용

의 사회화가 정착된 나라로서 지방정부

들의 공유지 극매입에 따라 한때 랑

크 르트시는 체 도시면 의 52.7%

를 보유하기도 하 다.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독일은 행정자산은 각 정부부처가 

리하며 보통자산은 연방재무성(BMF)

에서 리한다. 따라서 앙정부에 재산

리업무의 총 기 이 없으며, 민간에 

여하는 제도는 없고 다른 앙기 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 주며, 지방

정부나 공기업은 유상으로 이용토록 되

어 있다. 이때 임 기간은 10년이내의 

단기임 가 보편 이며 임차인은 이를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처

분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 으로 장래 사

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유재

산을 처분한다. 불용자산의 처분은 BMF

나 재무 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

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은 일시불

로 지 한다.

  6. 스웨덴

  1)  정책 개

  

  스웨덴의 경우 국공유지 임 제도를 

1907년에 도입한 이래 공공의 토지비축

을 어느나라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한 성공 으로 이끌고 있는 표 인 나

라이다. 1949년 개발용지의 수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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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웨덴의 주체별 토지소유 황(1993)
(단  : %)

구 분 농경지 임 야 기 타 합 계

개인

기업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회

기타

85

4

1

2

2

6

43

40

5

2

2

8

29

9

52

2

2

6

42

26

21

2

2

7

합계

(㎢)

100

(35,000)

100

(240,000)

100

(135,000)

100

(410,000)

자료 : 김 표ㆍ권태형, 1995에서 재인용

발토지의 임 제가 강화되었고, 53년에

는 임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 으

며, 66년에는 지자체에 선매권을 부여하

다. 나아가 1967년부터 토지선매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정부의 기능을 확 하

고 있다(박헌주, 1992: 185).  

  

  2 )  국공유지 황

  스웨덴 체의 토지소유 구조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앙정부 

소유토지의 비율은 약 20%로 부분 임

야나 미개발지이다. 미개발지는 주로 황

무지, 호수  하천 등이며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의 비 은 미약하다. 

  도시지역의 경우 70%가 국공유지이며 

주거지의 70%정도는 시 정부 토지의 임

지이다(유해웅, 1994: 24-31). 특히 

스톡홀름시의 경우 체 토지소유 황

과는 달리 1904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

하여 19,863ha의 토지를 매입하 고 주

변지역에도 시 구역의 2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건설

로 인해 일부 매각이 있었으나 여 히 

50%이상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다(박

헌주, 1992: 47-51).  

  3 )  국공유지 리기구와 운

  약 50개시에서 장기임 제도가 실시

되고 있는데 이에 한 재정지원제도는 

토지임 융자제도와 토지매입융자제도

가 있다. 자는 개발 리비의 95% 한

도내에서 융자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

며 이는 주택청과 스톡홀름시 부동산국

이 리한다. 후자의 경우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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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계획개발사업에 지원되며 토

지매입의 50%까지 10년의 한도에서 융

자해 주고 있다. 

  최근들어 재정긴축으로 지방정부별로 

보유토지를 매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고 있으나, 뚜렷한 매각유인책이 없어 

실제 매각실 은 조한 상황이다. 

  

  7.   만

  1945년 항일 쟁에서 승리한 만은 

일인소유의 사유재산을 인수하기 시작

하 는데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 역시 작

은 편이 아니어서, 이를 인수ㆍ처리하기 

한 방안으로 먼  만성 日産處理

委員 를 결성하 는데 이때 이들 재

산을 국유재산으로 결정하 으며, 59년 

국유재산국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만은 삼민주의에 입각하여 平

均地權의 정신이 헌법에 반 되었으며 

이는 토지법, 평균지권조례, 토지세법에 

반 되어 있다. 이는 사유지권의 면 을 

제한하는 것으로 택지는 10畝(약 300

평), 농지와 사업용지에 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소유제한이 가해지게 되었

다. 특히 공 토지의 취득은 토지구획정

리사업을 한 토지수용과 기 가격 이

하 매매가격 신고시 토지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토지법에 의해 해안으로부터 일정 범

내의 토지, 천지, 명승지, 사 , 자연호

소 등의 사유도 지하고 있다.

  8. 기타(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나 에 생겼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행정

상 필요한 토지를 주정부로부터 매입하

게 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국유지를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반

해 주정부는 공유지 잡종재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기본정책은 꼭 필요한 재산이외에는 매

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수도권 리법을 통하여 수도

권지역은 행정목 의 필요여부를 불문

하고 연방정부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도

록 하 으며 국유지의 매각, 처분도 

지하 다. 호주의 국유재산은 총무처가 

취득과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87년 국토의 

92%가 국유지 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제외한 자본주의 국가  가장 높은 비율

이다. 이는 토지를 매매 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만의 종교  신념과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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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쟁을 통해 확보되었고 장기  

임 (최고 999년까지) 토지 리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과거 국의 식민지

로서 일반 으로 국공유지의 비율이 낮

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 비율이 80%에 

달한다. 이는 싱가포르가 여타 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는  국토면   국공유지

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27%가 주택개발청 등 공공기 에 장기

임 한 토지이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특히 임 계약기간에 있어서 주

택은 60년, 공장은 30년이며 만기시에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Ⅲ. 맺음말 : 외국제도의 시사

 

  각국의 토지 련 법제들은 나름 로

의 맥락을 지니며 상호보완 으로 실행

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토지이용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공유화

는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며 나아가 정책의 목표

는 국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

여주고는 있으나 그 목 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이다. 즉 리, 

보 에서 머무는 소극  정책이 아니라 

극 인 시장개입과 보 정책, 그리고 

국민 체의 자산으로서 효율 인 활용을 

목표로 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한 국공유지의 보유량이

라는 의미보다는 재의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련된 각 제도가 얼마나 종합

이고도 긴 하게 상호연 되어 있으며 

얼마나 극 인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이를 해 앙ㆍ지방정부 수 의 각

종 정치 ㆍ재정  상황과 국제ㆍ국내

 경제여건 등의 내외부의 변수들을 고

려한 차등화된 리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앙집권  권 주의에

서 나타나는 일방 , 획일  리제도에

서 벗어나 구체 , 국지 , 지방 인 

리정책이 장기  안목에서 나와야 할 것

이다. 

  한편 국공유지 리의 핵심은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과학  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의 개

발  활용은 획기 인 리정책의 하나

이며 이를 활용한 정기 인 사용상태 

검제도라든가 기존 자산에 한 활용의 

극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리정책은 장

기 인 에서 시행해야 한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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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면 을 가진 국의 최고 999년

까지 가능한 장기임 제도와 도시국가

인 싱가포르의 60년 임 제도처럼 정

책이 고려하는 시간  범 가 지 보

다는 훨씬 길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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